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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가 적법

하다고 한 사례 

[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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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대구지방법원 판결

입니다. 

 

경찰공무원인 A씨는 로스쿨에 입학한 후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 신고서

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30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해당 지방 경찰청은 A가 육아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상판결은 “국가공무원법이 휴직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고 특히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다른 휴

직보다 훨씬 더 시혜적으로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육아휴직과 휴학휴직은 엄밀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무려 2년 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A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징계대상자들도 언론보도 이후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제도를 편법

으로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보아 재량권 행사에 일탈ㆍ남용이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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